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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 무  위  원 회

1 . 심사경과

. 가  제출일자 . 95. 11. 3

. 나  제  출  자 : 탄서군철잗

 다  회부일자 . 95. 11. 3

. 라  상정  및 의결

o 42  제 회  대구광역시  달서구의회 임시회

· 1  제 차  내무위원회  상정 : 95, 11 7

·  제 1  차  내무위원회  의결 : 95, 11 7

2. 제안설명요지

. 가 제안사유

0  구민의  져서함양과  향토  대쿵문화  팡달슬  위하여  남싶과  쿠부로  이원화된 합창

 단을 f: 통  설피 ·  운팍함으로써  효율성끌  도모하괴자 함

. 나 주요골자

0  함창단  구성은 100 (  인이내 안 2  제 코 1 )제 항

o  합창단의  자격은  관내  거주자로서  끔악에  소질과  취미가  있는  성인  남 · !여 안

 게4  조제 2 )항

o  발표회는  정기  및  수시로  구분하며  정기  발표회는 1  연 회  개최 (  안 8 )제 조

. 다  근거  법 령

f  지방자치법 9 2 5께 조게 항제 호

3. (  검토의견 보고자 :  전문위원 )최영찬

 본  조례설치안은  제안설명과  같이  달서구민의  정서함양과  향토대쿵문화  창달을 위

 하여  설치  및  운영하는데  목적을  두고  제정합니다만  현재  자율적으로  운영하고 있

 대구광복시달서구합창단설치』운영조례 ( ) 안  심사로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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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 달서구  합창단으로서  내실을  기하고  있다고  사료되지만  보다  기술적이고 질적인

 예술의  진작을  위해서는  전문분야에  자격을  겸비한  단원을  발굴하므로  보다 활성화

 될  것으로  사료 .됨

4. (  질의답변요지 답변자 .  문화공보실장 )김태규

 질  의  요 지  답  떤  요 기

·  구  예산  증  문화부문의 예산액  구  본청  예산  중 ( )  둔화 찰창단 부력에 예산

 은 ,얼마 피펴  은 1, 약 000  만원 정도

fr :  ◎◎솎 끈을 ft 핀는 f'4간축 뎌 ·'fl 찬찰◎◎◎  다른 귿끽추 r..1 ◎ 슨 3Jl

- T '  ◎르  ◎글 」f. - i -

 예산을  절약찰  수 없는지  다과  등이드로  인익  감축에  따른 예산짙감

 효과는  미미한  것으로 .사료됨

 현재  합창단설치  및  운영에 따  타구청에도  여성합창단을  설치하여 운영은

 른  조례가  타구청에도 제정된  하괴  있으나  이에  따른  코례는  게◎된 곳

 곳이  있는지 ?여부  이 .없음

 합창단  발표회  실적과  향후 계 :.) 금년  딸◎회 ·81  직목 · . 누규◎ 게 ◎구럴극

 획은  어뎨  한지 ?  제  등이뗘 -::.· 향◎계획  가끌 9.-  음 치 T끼

띤끊

 여성합창단이  구  전체를 중심  한팡단  ◎◎당시메◎  그린딘설 4- 거쿠가 ·f·.

 으로  운영하지  않고 일부지역  심르로 ',B· .f_  ◎하있 나 l,11힉 늘 "-1 서 싱 .당촉

 에  편중되어  있다는데  그 사유 , 동  두큐동 , 톤리통 뀐깨동 -'). 등 :.. ; :,'1!

?는  동 60  여명이  핀루 덕포퇴어 .있슴

5. 토론요지

 합창단  설치  및  운영을  주민의  징서함양과  향토패쿵문화팡달이 ,i:·괼묘 ◎ 'S'1) ,1:

 구  예산의  투자  순위차원에서  심사한  겉과  불우이은  및 · I:: 덩 세 .71  쓱 들 4'# ; 초 -'·:.

 지분야의  예산지원이  우선적으로 .판단되었음

6.  심사결과 : ( 7, 부결 반대 4)찬성

7. 소수의견

 향토대중문화  창달을  위한  좀  더  연구검토가  필요하므로  보류하자◎ 꾸견


